
제3절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과학기술정책체제

미국은1 9 8 0년대에들어서면서정보, 지식, 창의성이중심이되는2 1세기지식기반사회를능동적으로준비해

오고있다. 따라서연방정부자금지원으로이룩된발명기술에대한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여러가지기술이전관

련법률2 3 ) 등이제정되었고, 관련프로그램이만들어져활동하고있다. 또한국가과학기술정책수렴및조정을위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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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①1 9 8 0년스티븐슨와이들러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PL 96-480)) ②1 9 8 0년바이-돌법(Bayh-Dole Act of
1980(PL96-517)) ③1 9 8 2년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91-219)) ④1 9 8 4년협력연구법( C o o p e r a t i v e
Research Act of 1984(PL98-462)) ⑤1 9 8 4년 상표권명확화법(Trademark Clarification Act of 1984(PL98-620))⑥1 9 8 6년 연방기술이전법( F e d e r a l
Technolosy Transfer Act of 1986(PL99-502)), ⑦행정명령제1 2 5 9 1호와제1 2 6 1 8호(Executive Order 12591 and 12618(1987)) 과학기술에대한접근촉
진, ⑧1 9 8 8년종합무역및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PL100-418)), ⑨1 9 8 9년회계연도의국립표준및기술원인증법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Authorization Act for FY 1989(PL100-519)), ⑩1 9 8 9년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National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9(PL101-189)), ⑪1 9 9 1년회계연도국방승인법(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1(FL101-510)), ⑫1 9 9 1년미국탁월
성법(American Preeminence Act of 1991(PL 101-245), ⑬1 9 9 2년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Program
1992 (PL102-564)) ⑭1 9 9 3년국가국방부승인법(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3(PL102-125)), ⑮1 9 9 3년회계연도국가국방
부승인법(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1993(PL 102-484), ⒃1 9 9 4년국가국방부승인법(National 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4(PL 103-160)), ⒔1 9 9 5년국가기술이전및발전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PL 104-13)), ⒕
1 9 9 7년 국방 승인법(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1997(PL 104-201)), ⒖2 0 0 0년 기술이전사업화법( T e c h n o l o g y T r a n s f e r C o m m e r c i a l i z a t i o n
Act of 2000(PL106-404)) 이중에서S t e v e n s o n - W y d l e r법( P L 9 6 - 4 8 0 )과바이-돌법( P L 9 6 - 5 1 7 )은협력적R&D, 기술이전그리고연방정부가지원한기술의
사업화를촉진시키기위해서특허소유권을유용하기위한노력의근간이다. Stevenson-Wydler법이바이-돌법보다먼저통과되었기는하지만, 동법률에
대한여러번의개정이바이-돌법이발효된이후바이-돌법의구성요소에기초하여이루어졌다.

1월도큐pdf  2006.12.27 4:25 PM  페이지42   NO.3 Acrobat™ PDFWriter



한기구가설립되었다.2 4 )

2 1세기지식기반경제에서의“기술혁신→경제성장→국가경쟁력”이라는국가과학기술정책의큰맥락에서미

국의지식재산권정책은자국에서혁신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기업가적정신을조장하고, 삶의질적향상을보

장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그리고이렇게국내에서강화된자국의지식관련산업의비교우위를앞세워W T O

체제하의개방된세계경제시장하에서전개되는무한경쟁속에서유리한위치를선정함으로써“제2의미국전성

시대”를구가하겠다는야심찬국가비전을국민들에게제시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과학기술체제는과학기술정책을수립, 집행하는행정부와예산을승인하는의회와여기에영향력을행

사하는민간기구로구성되어있다. 우선행정부의과학기술체제의구성요소를살펴보면첫째, 보좌기구로서전반

적인과학기술정책에대해대통령을보좌하는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APST) 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대한최

종의사결정을지원하는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관계부처간

의상충되는정책을조정하는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가있다. 둘

째로, 대통령부의과학기술정책실(OSTP),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및관계부처등을조언및지원하는과학기술계, 민간부문을위한과학기술정책에대

해대통령에게직접정책을건의하고조언하는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 C A S T )가있다. 셋째로, 연구개발정

책을수립및집행하는7개관계부처(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무부), 5개의독립

기관및정부단체-국립과학재단(NSF), 미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국립

정보청( N I A )가있다. 

한편, 미국의회는상원의통상과학교통위원회와하원의과학위원회가과학기술정책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

감시감독하는역할을수행하며이들을지원하는의회연구원(CRS), 회계감사원(GAO), 의회예산국(CBO) 등으

로구성되어있다.

2. 21세기전략계획

미국헌법Article 1 Section 8에 의거하여연방정부는발명가의각각의발견에대한배타적권리를제한적인

기간동안보장함으로써유용한기술의진보를증진하고있다. 이러한보호제도하에서, 미국의산업이번창하여

왔다.

2 0 0 2년6월4일, 미국특허상표청( U S P T O )2 5 )은2 1세기시장위주지식재산권제도를지원함에있어서, 심사의

질적향상, 신속한심사처리, 고객만족의기관으로거듭남을목표로한 야심찬“2 1세기전략계획(the 21st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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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러한국가경쟁력유지에필요한기술진보를위해미국정부가취한접근방식은클린턴행정부당시1 9 9 3년2월에발표된2개의보고서에서잘나
타나있다: “미국을위한변화와미국경제성장을위한기술에관한비전(A Vision of Change for America and Technology for America's Economic
G r o w t h )”“경제력함양을위한새로운방향(A New Direction to Build Economic Strength)”동보고서에서는국가경제정책의일부로서기술진보에대한
국가적결심및정책을요구하는제안을내놓았다. Bayh-Dole Act: Jan.2006, MIP(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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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Strategic Plan)”을발표하였다. 이러한2 1세기전략계획의배경은현재U S P T O가직면한특허심사적체

현상이결국에는특허의효용성에심각한영향을미칠것이라는판단에서비롯되었다.

2 0 0 2년현재U S P T O에서는4 0 0 , 0 0 0건의특허출원심사가적체되어있고, 특허출원1건당평균심사처리기간

(pendency : 특허출원부터특허등록까지걸리는시간)도2년이상이걸리고있다. 이러한속도로는1 0년이내에

심사적체기간이3 - 4년으로증가될것으로예측되며, 몇몇중요한기술분야에있어서는동기간이6년으로까지늘

어날지도모른다는불안감마저미국내에서는돌고있었다.26)  U S P T O의현재의평균심사처리기간은약2 4개월

이며이러한속도로가면2 0 0 8년에는약4 2개월로증가될것이라는우려가있다.2 7 ) 하지만, USPTO는가출원이아

닌최초의미국특허출원에대해서첫심사관의견서제출기간으로평균1 8개월을목표로하고있다. 

U S P T O의2 1세기전략계획의주요목표는①특허및상표심사품질을향상시키고, ②2 1세기경제에맞는업

무량을다루기위한전자정부( e - G o v e r n m e n t )를의욕적으로이행시키며, ③특허및상표심사기간을단축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전략을이행하는데필요한예산및법률변경을전제로, ㉠2 0 0 3년심사의품질보장활동의강

화를통하여특허및상표심사의품질을향상하고, ㉡특허출원서제출후최초의견서(first action) 발송까지의평

균시간을2 0 0 8년까지5 . 8개월로단축하며, ㉢현재2년이상걸리는심사처리기간을2 0 0 8년까지1 8개월로목표

달성하고유지하며, ㉣상표는2 0 0 3년1 0월1일, 특허는2 0 0 4년1 0월까지전자정부( e - G o v e r n m e n t )를이행함으

로써출원의처리기간을가속화하고, ㉤매년9 5 0명의특허심사관을충원하겠다는당초의계획보다2 , 5 0 0명을

감축하며, ㉥소스분류및조사기능을강화하고, ㉦전세계적으로지식재산권을강화하고특허청간업무의중복

을줄이기위한쌍무간및다자간회의를확대하는것을2 8 ) 그주요골자로하고있다. 

이렇게2 1세기전략계획에관련된주요이슈로는특허의품질, 특허의(심사)처리기간, USPTO의운영의자동

화로서이러한목표를실천하기위해서U S P T O는구체적인실행안을내놓았는데, 심사청구제도의도입, 징벌적

수수료, 선행기술조사의아웃소싱이그것이다. 이러한실행안은수수료인상을동반하고있으며, 이에대한관련

이해관계단체들은이에대한다양한의견을내놓았다.   

이들대표적인기관으로는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AIPLA),

지식재산권자협회(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미국변호사협회의지식재산권분과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S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생명공학산업기구(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BIO), 국제상표권협회(the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특허및상표자문위원

4 4 Invention & Patent January 2007 

25)  USPTO의임무는지식재산권이세계경제에기여하고혁신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 기업가적정신을조장하고. 모든사람들에대한삶의질을높이
도록보장하는것이다. USPTO가제공하는주요서비스는특허및상표출원을처리하고, 특허및상표정보를유포하는것이다. 특허등록을통하여,
U S P T O는발명과투자의동기부여를제공함으로써기술진보를조장하고, 새로운기술을전세계에공개한다. 상표등록을통하여, USPTO는기업들이
투자를보호하고, 질적상품및서비스를증진하고. 시장에서의혼동과기만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지원한다. 특허및상표정보를유포하면서.
U S P T O는지재권보호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 전세계적으로새로운기술의개발및공유를촉진한다- USPTO. 2002년실적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9면. http://www.uspto.gov/web/ offices/ com/ annual/2002/1-58. pdf)
26)  Jenna Greene, “Change at the PTO”. Legal Times. 2002년1 1월7일
27)  USPTO, supra note(122)
28)  USPTO. “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 2002년6월3일. (www .uspto .gov/ web/ offices/ com/ strat2001/21st05p_E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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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the 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and the 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2 9 ) 등이있다. 또한

이러한전략계획은2 0 0 2년7월에는하원법사위원회법원, 인터넷, 지식재산권소위원회의청문회를거치고기타

여러경로를통하여각계각층의여러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러한의견수렴과정에서2 0 0 2년6월에발표된2 1세기전략계획에대해지적된문제점은크게출원인에의한

조사보고서의아웃소싱과강제적정보공개진술서의제출, 심사청구연기로인한심사처리기간단축, 그리고징벌

적수수료와수수료전용문제로요약될수있다. 이에U S P T O는2 0 0 3년4월3일수정계획을내놓았다. 

미국의W I P O에서의활동은여러조약에가입하고있으며, 최근활동은특히특허실체법조약에관한특허법상

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Law of Patents), 상표법조약에 관한 상표법 상설위원회( S t a n d i n g

Committee on Trademarks)와특허협력조약(PCT) 개혁에집중되어있다. 한편, WIPO의저작권관련조약에있

어서U S P T O는W I P O저작권조약( W C T )과WIPO 실연및음반조약( W P P T )의제정및발효에주도적인역할을

하였다.

3. 친특허정책(Pro-Patent Policy)3 0 )

1 9 8 0년대에들어서면서미국은특허보호강화와관련된일련의사건들을치르면서친특허정책(pro-patent) 시

대를앞당기게되었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Board on Science 1999, 23-24).

1) 1 9 8 0년특허및상표개정법(바이-돌법)3 1 )은대학다른, 비영리기관과중소기업이정부의지원에의하여개

발된발명에대한배타적인권리를획득할수있도록해주었다. 1984년에는대학들이소유할수있는발명의

종류에대한제한이철폐되었다. 점차적으로이러한정책은연방계약자와연구보조금수혜자들에게로확대되

었다. 대부분의경우규모에상관없이궁극적으로는연방정부가특허권과비배타적실시권(통상실시권)을갖

게되는이전의양상을뒤집어놓았다.

2) 1 9 8 0년Diamond v. Chakrabarty, 동사건에서대법원은인공적으로공정된유전자적성격을띤유기체에게

특허를허여하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상표청은수많은생명공학관련제품및공정특허를내주었다(특허대

상물의확대) .

3) 1 9 8 2년연방순회항소법원( C A F C )설립: 1982년에의회는특허소송항소심을다루기위해서C A F C를설립하

였고, 따라서특허침해사건을다룸에있어서연방순회법원간의다양성을제한하고일반적으로특허권자의

위치를강화시켰다.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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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허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는특허에관하여U S P T O에정책, 목표, 실적, 예산및사용자수수료에대해서조언을하
기위해서2 0 0 0년에설립되었다. p-PAC는상무부장관이임명한9명의투표권을가진위원과3명의투표권이없는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투
표권을가진위원은U S P T O에조언을하고U S P T O의다양한사용자들의이익을대표한다.

30) Nagata Akiya(영전황야), 지적재산매니지먼트, 평성1 6년7월2 0일. p . 1 1 ~ 1 2 .중앙경제사
31) THE BAYH-DOLE ACT, A GUIDE TO THE LAW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Septemb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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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9 8 4년H a t c h - W a x m a n법은인간에대한새로운의약품의FDA 승인을얻기위한지연을보상하기위해서

규정된의약품에대한특허기간을확대하였다.

5) 1 9 8 4년반도체칩보호법은반도체제조에사용되는디자인이나배치설계(mask work)를보호하는독자적

인형태를설립하였다.

6) 1 9 8 8년공정특허개정법(1988 Process Patent Amendment Act)은미국공정특허권자들로하여금자신의

특허를침해하는방법으로생산된외국제품의수입을막을수있도록해주었다.

7) 1 9 9 4년TRIPs 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의후원에미국이주도한다자간협상은1 9 9 4년에T R I P s협정(무

역에관한지식재산권협정)이체결되어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지재권보호와집행에있어서최소한의

표준을설립하였다. 동시에, 미국정부는일련의쌍무협상을통해서더욱강력한지재권보호를추구하였다. 

8) 1 9 9 6년산업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은처음으로외국산업첩보활동을근절시키기위한목

적으로제정된것으로국내영업비밀절도행위가연방민사및형사적처벌대상이되도록하였다. 이전에영

업비밀은주정부법에의해서만보호되었다. 

9) 1 9 9 8년State Street Bank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있어서C A F C의동사건에대한판

결은영업방법응용소프트웨어의특허성을유지시켰다.

10) 1 9 9 9년 미국발명자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은특허출원공개제도, 당사자계( i n t e r

parte) 재심사제도를도입하고, 영업방법특허에대한선사용자에대한권리를부여하였다.

4. CAFC 설립

특허에대한사법적접근방식의변화에있어서중요한발전은1 9 8 2년에연방순회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의 설립이며, 이는미국의가장포괄적인사법개혁의일부분을차지하였다( S u s a n

2003). CAFC의설립은특허권자에게혜택이돌아가고미국의지식재산권정책의극적인변화에대한지대한영

향을미치는등의도하지않은결과를가져왔다. CAFC는특허의경제력에상당한증가를가져왔다.

C A F C의친특허적인경향으로인해그창립이후수년동안국가적경쟁정책에있어서의주요방향전환이있어

왔으며, 국가경제에있어서고도기술의영향에대한증가된평가가있어왔다. 반독점권집행정책에있어서뿐만

아니라대법원의지재권보호에대한새로운공감에있어서도이러한변화가보여지고있다. 비록특허법이시대

에따라급진적으로변화하지는않지만, CAFC가현시대의환경에따라특허법을해석하는것에대해서는그리놀

랄만한일은아닌것이다. 

미국특허정책의진화는독점규제법과깊이연관이되어있다. 1790년최초의특허법이통과된후거의1 0 0년

후인1 8 9 0년에셔먼독점규제법(Sherman Anti-trust Act)이통과되었지만, 법원은1 9 0 0년대초까지는독점규제

법에의한특허를통제하지않았고(Federal Trade Commission 2003,IS), 이러한현상은1 9세기후반과2 0세기초

( 1 8 9 0년~ 1 9 3 0년)에걸친자유방심주의시기에그정점에도달했다.3 2 ) 그러나이러한법원의특허에대한방임은

1 9 1 7년대법원이특정라이센싱제한행위를특허남용으로보기시작하면서3 3 ) 특허에대한강한탄압이시작되었다.

4 6 Invention & Patent January 2007 

1월도큐pdf  2006.12.27 4:25 PM  페이지46   NO.3 Acrobat™ PDFWriter



January 2007 Invention & Patent 4 7

미국의기업환경이불리한상태로1 9 7 0년후반이되자, 미국내에서는종전의반특허적분위기가전환되었다.

이에미국내의느슨한특허환경은1 9 8 0년대에변하기시작하였고, 그첫번째움직임은의회가연방순회항소법

원( C A F C )을 설립한것이다. 대법원도특허에대한새로운태도를보이면서특허대상물에대한해석을넓게하기

시작하였다.3 4 )

또한대법원은특허권을지지하는공공정책을자유경쟁을지지하는공공정책과동등한위치에놓기시작하였

으며, 이는사법부에있어서특허법에대한독점규제법의지배시대가효과적으로끝났다는것을암시하는것이다.

1 9 8 0년대의특허권의재기는이전에엄격했던독점규제법정책의완화와상호연결되어있다.

독점규제법과미국의친-특허정책의변화를보면, 특허법과독점규제법의목적과목표는단순히보기에는완

전히다른것처럼보인다. 그러나, 두가지의법체계는경쟁의주요엔진중의하나인혁신과좀더넓게이해되는

경쟁모두에대한장려를통하여장기적으로최대한의소비자복지를성취하고자하는데목적을둔보완적제도인

것이다(Shenefield & Stelzer 2003,87). 이에미연방무역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는2 0 0 3년1 0

월2 8일경쟁과특허법및정책의적절한균형점을찾음으로써혁신을증진시키는방법에대한보고서를발표하였

다. 시장에서의경쟁과발명가를위한특허모두가혁신을촉진하기위해서함께작용하고있기는하지만, 이번보

고서에는그러한작용을위해서는각정책서로간에적절한균형이필요하다고하였다. 

시론

32) 대법원은1 9 1 2년Henry v. A.B. Dick & Co. 사건의판결에서특허력을상승시켰다. A.B. Dick 사는동사기계에대한특허를소유하고있었다. A.B. Dick
사는특허권으로보호되지않는잉크임에도불구하고자사의등사기계를구입할때자사의잉크도함께구입할것을요구하였다. 이는바로특허권자구매
자로하여금비특허물품을사도록요구하는바로끼워팔기조항(tying-in clause)으로. 독점규제법에서는수직적제한의형태인것이다. 대법원은이러한
관행을눈감아주었고, 특허권자는특허기계와연계하여사용되는비특허물품의구입을포함하여특허라이센스를부여함에있어서고려대상으로어떠
한가격이든혹은다른양보를이끌어낼수있다고하였다. 법원은특허권자는발명을자신이보유하고있다면동발명을구체화한기계에사용되는잉크
를다른이들이팔수는없는것이라고하였다.
33) 1917년대법원은A.B. Dick 판결을뒤집었고, Motion Picture Co. v Universal Film Mfg. Co. 사건에서특허‘같은영사기와특허권자가판매한비특허
영화의사용간의끼워팔기조항’il 대해서대법원은철퇴를가하였다법원은끼워팔기( t i e - i n )는특허권자가자신의특허권을주장할수없는물품에까지확
대함으로써비특허주장에대한사실상의독점권을획득하는것을가능하게해주는것이라고하였다.
34) 1980년Diamond v Chakrabarty, 동사건에서대법원은인공적으로공정된유전자적성격을띤유기체에게특허를허여하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상표
청은수많은생명공학관련제품및공정특허를내주었다. 1981년Diamond v Diehr. 동사건에서“수학공식을포함하는청구범위에있어서그공식을특허
될수있는방법이나구성에구현하는청구범위는제1 0 1조의조건을만족한다”고판시하였다.

발•특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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